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733

2026년 6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6. 5.26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6. 5.27

4. 상정일자 :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6. 6.19)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이동률)

○ 의안번호 제3733호「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

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것이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이유

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금액이 증가하여 2026년 운용계

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대비 20% 초과하여 변경되었음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서울특별

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20,418백만원에서 34,354백만원으로 13,936백만원 증가하였음

나. 이에 지출계획상 일반예치금을 13,936백만원 증액함에 따라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편성 대비 27,360백만원에서 41,296백만원으로 13,936

백만원(50.9%) 증가되었음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 수입계획 ]

구 분 당 초
(A)

변 경
(B)

증 감
(C=B-A)

증 감 률
(D=C/A)

합 계 67,707,372 81,643,625 13,936,253 20.6

 세외수입 47,289,000 47,289,000 - -

경상적세외수입 1,094,000 1,094,000 - -

이자수입 1,094,000 1,094,000 - -

공공예금이자수입 1,094,000 1,094,000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46,195,000 46,195,000 - -

부담금 46,195,000 46,195,000 - -

부담금 46,195,000 46,195,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418,372 34,354,625 13,936,253 68.2

보전수입등 20,418,372 34,354,625 13,936,253 68.2

예치금회수 20,418,372 34,354,625 13,936,253 68.2

예치금회수 20,418,372 34,354,625 13,936,253 68.2

(단위 : 천원, %)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
(A)

변 경
(B)

증 감
(C=B-A)

증 감 률
(D=C/A)

합 계 67,707,372 81,643,625 13,936,253 20.6

 도로시설물관리 40,332,274 40,332,274 - -

도로굴착복구(도로굴착복구기금) 39,900,000 39,900,000 - -

도로굴착복구공사 39,900,000 39,900,000 - -

시설비 및 부대비 39,900,000 39,900,000 -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개발 및 
유지운영

432,274 432,274 - -

일반운영비 432,274 432,274 - -

 재무활동 27,360,098 41,296,351 13,936,253 50.9

보전지출 27,360,098 41,296,351 13,936,253 50.9

여유자금 예치 27,360,098 41,296,351 13,936,253 50.9

일반예치금 27,360,098 41,296,351 13,936,253 50.9

 행정운영경비 15,000 15,000 - -

기본경비 15,000 15,000 - -

기금관리비 15,000 15,000 - -

일반운영비 15,000 15,000 - -

[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3. 검토의견1)

m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

수가 139억 3,600만원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수입계획과 연동

하여 지출계획도 여유자금예치를 139억 3,6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

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m「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2)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지출계획의 경우,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은 당초 지출계획(273억 6,000만

원)보다 50.9%, 139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

안에 해당됨

m 동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

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수·지

균형을 일치시키고자 동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명시

된 동 기금의 용도3)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3)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소위원회 미구성」

Ⅶ. 부대의결 :「해당 없음」

Ⅷ.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6. 6.19)



2026년도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 안
3733

제출년월일 : 2026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

1. 제안이유

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금액이 증가하여

2026년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대비

20% 초과하여 변경되었음.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20,418백만원에서 34,354백만원으로 13,936백만원

증가하였음.

나. 이에 지출계획상 일반예치금을 13,936백만원 증액함에 따라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편성 대비 27,360백만원에서

41,296백만원으로 13,936백만원(50.9%) 증가되었음.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 수입계획 ]

구 분 당 초
(A)

변 경
(B)

증 감
(C=B-A)

증 감 률
(D=C/A)

합 계 67,707,372 81,643,625 13,936,253 20.6

 세외수입 47,289,000 47,289,000 - -

경상적세외수입 1,094,000 1,094,000 - -

이자수입 1,094,000 1,094,000 - -

공공예금이자수입 1,094,000 1,094,000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46,195,000 46,195,000 - -

부담금 46,195,000 46,195,000 - -

부담금 46,195,000 46,195,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418,372 34,354,625 13,936,253 68.2

보전수입등 20,418,372 34,354,625 13,936,253 68.2

예치금회수 20,418,372 34,354,625 13,936,253 68.2

예치금회수 20,418,372 34,354,625 13,936,253 68.2

(단위 : 천원, %)



[ 지출계획 ]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
(A)

변 경
(B)

증 감
(C=B-A)

증 감 률
(D=C/A)

합 계 67,707,372 81,643,625 13,936,253 20.6

 도로시설물관리 40,332,274 40,332,274 - -

도로굴착복구(도로굴착복구기금) 39,900,000 39,900,000 - -

도로굴착복구공사 39,900,000 39,900,000 - -

시설비 및 부대비 39,900,000 39,900,000 -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개발 및 
유지운영

432,274 432,274 - -

일반운영비 432,274 432,274 - -

 재무활동 27,360,098 41,296,351 13,936,253 50.9

보전지출 27,360,098 41,296,351 13,936,253 50.9

여유자금 예치 27,360,098 41,296,351 13,936,253 50.9

일반예치금 27,360,098 41,296,351 13,936,253 50.9

 행정운영경비 15,000 15,000 - -

기본경비 15,000 15,000 - -

기금관리비 15,000 15,000 - -

일반운영비 15,000 15,000 - -

(단위 : 천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이준규 (☎2133-8162)


